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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▣ 없음  □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주민감사 청구연령 19세에서 18세로 낮춰
- 청구연령 하향, 청구기간 완화로 시민의 권익침해와 구제수단으로 운영 힘쓸 것 -  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「지방자치법」개정(2021.1.12.)에 따라 주

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「인천광역시 주민

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」을 7월 1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.

「주민감사 청구 조례」가 2022. 1. 13일 시행되면 ▲청구연령 기준이 

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▲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

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▲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

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. 

‘주민감사청구제도’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

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이다.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 참

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

익을 보호할 수 있다.

아울러, 각 군 ․ 구와 협력해 조례 개정 추진과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

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. 



- 2 -

김인수 시 감사관은 “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, 청구기간 완화에 따

라  군 ․ 구와 협력해 시민의 권익침해와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

앞으로 노력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 및 관련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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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

구 분 개정 前 개정 後

청구인
상한 기준

시·도 500명,
50만 이상 대도시 300명,
시·군·구 200명 이내

시·도 300명,
50만 이상 대도시 200명,
시·군·구 150명 이내

청구인 연령 19세 18세

청구기한 2년 3년

<붙임> 뉴스카드


